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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조달해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에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위탁개발은 

재정부담의 세대별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 역량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공유

재산 위탁개발 방식에서 사업구조 측면, 사업주체간 관계 측면, 사업 참여 측면, 마

지막으로 다른 개발방식과의 관계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

이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사업구조, 범위, 방법 등에서 현행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체계

를 개편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범위 측면 중, 운영기

준에서 공유지 개발만을 위탁개발로 규정하지 말고 모법에서처럼 “건축, 대수선, 리

모델링” 외에 토지의 개발도 포함하여 모법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실제

적으로 수탁기관이 사업제안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참여정도에 

맞는 위험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상에 변동위험에 대한 

분담 방법을 명시하고, 수탁기관으로 바로 선정하지 말고 수탁협상대상자로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수탁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쟁 유도를 통해서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탁기

관 선정 시 과거 수행실적이나 위탁개발 능력보다는 사업에 대한 계획에 보다 주안



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활용을 활

성화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정책실행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

구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18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근 공유재산 활용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 개발·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공유재산 위탁개발도 이런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원래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지방

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공유재산에 개발비용을 조달하며,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고 수탁

기관은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별도의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재산 개발방

식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사

업구조 측면, 사업주체간 관계 측면, 사업 참여 측면, 마지막으로 다른 개발방식과

의 관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우선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고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

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사업구조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 개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사업제안단계부터 적

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수탁

기관의 의사가 개입되는 만큼 수입구조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간 관계 측면에서도,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단순

히 사업을 대행해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위험이 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위탁개발 관련 과정 중 사업계획 승인

과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약서에 수탁기



관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수수료 체계에서도 이런 위험분담에 상응하는 수수료 체계

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선, 위탁개발의 수수료는 총 건축원가의 4~5%인 개발보

수, 개발원리금인 개발비용 외에도 분양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성과가 나지 않

거나 위험에 상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참여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선정 시 참여할 수 있는 기

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주택사업과 토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3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전

문성을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런 수탁기관의 제한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심사기준에서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탁기관 평가점수는 기술 및 지식능력, 유사

업무 수행실적, 위탁개발 능력, 위탁개발 계획, 위탁개발 추진의 적정성 등 5가지 심

사기준에 총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술 및 지식능력과 유사업무 수행 

실적, 그리고 위탁개발 능력 등에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경험이 없는 기관은 선정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한 기관에 독점적으

로 위탁개발 사업이 편중될 소지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개발방식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사업자 공

고 이후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

른 개발방식,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제안 방식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방식 모두 사업자 공고 이후 제안서를 평가하고 바



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대상자를 먼저 지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위

탁개발방식처럼 사업자를 바로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

의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개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 공유재산심의

회 등 내부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내부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

고 있어, 내부절차 과정 중 사업자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절차 과정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도 기 결정된 사업자

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라도, 기 사업자가 변경된 사업을 추

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논의

되어야 한다. 우선 사업체계를 재설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 

사업구조, 범위, 방법 등에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위탁개발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탁기관이 대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행의 

사전적 의미는 “대신해주는 기관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행”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현실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이 사업제안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탁개발의 사업구조를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

여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범위 측면에서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범위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어 있다. 모법에서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영기준에서는 “공유지 개발”을 위탁개발로 규정함으로써 

모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일반재산에 대하여 건

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토지개발”로 개정해서 양 기준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의 위탁개발 또한 가능해진다. 

위탁개발 과정에서도 수탁기관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와 사업계

획서에 책임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 건축비, 임대료, 예상

수익,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규모 등의 항목에서 예측의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

우, 이에 대한 위험분담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

로 수탁기관을 바로 선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한 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위험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을 풀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현행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

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

선하여 더 많은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수탁기관 

자격과 동일하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 심사할 때에도 유사업무 수행실적이나 위탁개발의 능력 

외에 위탁개발 계획에 보다 평가의 중점을 맞추어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

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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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획기적 수입증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지방

재정이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방향임에는 분명하며, 이에 대응하여 최근 공유재산 

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 및 활용의 다양성 등으

로 변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공유재산을 개발･활용하여 지방재

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에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삼주･김성주, 2015b).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공유재산에 개발

비용을 조달하며,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별도의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재산 개발방식이다. 이러한 위탁개발은 지방재정

이 열악한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필요시설을 구축하는데 매

우 중요한 개발방식이며, 향후 그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개발 방식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다는 인식

에 매몰되어 있어,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면 된다는 소극적 행태

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위탁개발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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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 동 사업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공동개발 사업이라고 인

식할 때, 동 사업의 개발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쟁점이 부각된다.

첫째,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하다. 즉 현행 공

유재산 개발방식에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낭비 및 부실한 사

업 추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행방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에서는 환경변화에 대

한 문제해결보다는 재정투입비용의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 위탁기관의 부담증대

를 요구하는 경향이 발현되고 있다. 셋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장치가 미흡하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성과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성과

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

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수탁기관의 소극적 사업추진을 방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개발이 매우 유용한 개발방식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보다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

다. 특히 동 사업의 개발주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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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탁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위탁개발 과정에 대한 범위로, 공모제안 단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지방자

치단체 내부과정을 거쳐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을 연구범위로 선정한다. 위탁개발 사

업은 행정절차 단계, 건축단계, 관리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정절차 단계는 

내부방침 수립부터 수탁기관과의 계약작성 과정이며, 건축단계는 설계로부터 완공

까지의 과정이고, 관리단계는 건축완공 후 임대, 분양 등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수익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건축단계 및 관리단계는 건축 및 

건축물 활용과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절차와 다소 차별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절

차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현황분석 및 대안모색의 범위로, 현황분석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분석과 

위탁개발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하고,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분석은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추이 및 유형별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위탁개발의 경우 실제 추진된 사례가 많지 않고 운영에 대한 자

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위탁개발에 대한 대안모색은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탁개발 각 과정별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 운영주체 및 사업 간의 관계를 중심

으로 모색한다. 대안모색의 범위를 사업주체 및 유사사업 간의 비교로 설정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즉 위탁개발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수탁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체 가정 중 각 주체간의 관계가 핵심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

라 위탁개발 사업체계를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동 사업의 향

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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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은 국내에서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

유재산 개발방식이라는 점에서 국외에서 사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관련법 및 지침 등이 실제 위탁개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비교연구,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한다. 비교연구는 위탁개발의 사업방

식인 대행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양 사업의 특징, 개발주체간

의 관계 등을 비교연구하며, 양 사업 간의 비교는 사업대상, 계획단계, 승인절차, 계

약내용 및 방식 등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대상으

로 분석한다. 둘째, 인터뷰 조사의 경우, 위탁개발은 주로 공유지를 개발하고 있으

나, 사업대상 및 개발모델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서 이를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은 위탁개발의 다양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의사에 수동적 행태로 대응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외부

적인 통계 및 사례발표 등이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나

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구득의 

한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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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개념은 재산의 범위를 인식하는 기준에 따라 광의의 공유재산, 중의

의 공유재산 및 협의의 공유재산으로 분류된다. 이중 광의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중의의 공유재산은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박우서･고석찬･박경원, 1996)로 정의된다. 한편 협의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류춘호, 2010). 광의의 공유재산 개념은 규

범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의

의 공유재산은 경제적 가치에 초점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의미

한다. 한편 협의의 공유재산은 관리를 중심으로 재산적 가치를 기초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산만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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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유재산법｣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리가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법에 열거된 재산만을 공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협의의 공유

재산은 관리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법에 열거 그리고 일정한 가치보유라는 두 가지 

조건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공유재산법 제2조 제1

항에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동산, 현금, 지상권, 채권, 유가증권, 기타권리 등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이중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개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현행법의 범

위를 초월한 것으로, 관리보다는 보유에 방점이 있는 광의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현행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법체계상 모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재

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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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재산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

문에 다른 경제주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재산과 비교할 때,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 공

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일종의 공공재의 기능과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

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김종갑, 2015). 따라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결정할 때 임대 및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측면(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공유재산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공공재적 기능) 분배하는 측면

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준우(2009) 또한 공유재산의 여러 가지 기능(공공재적 기능, 

재해방지 및 환경재적 기능, 비축기능, 재정보전적 기능) 중에서 공공재적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성격을 종합해볼 때, 중요한 특징 중 하

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경제적 수익수단인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삼주･김성주, 2015a). 

둘째,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비교할 때, 재산의 범위와 관리방식

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이중 재산의 범위측면에서, 공유재산법에 열거된 공유재산의 

유형에는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유재산에는 동 재산이 제외되

어 있다. 건설 중인 재산이 공공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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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될 수 있다. 건설 중인 재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건설 중인 재산의 개념 측면, 건설 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

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반

면에 건설 중인 재산은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며, 단순히 미완성인 재산에 대한 실무

적인 개념으로, 명확한 재산의 범위, 가치평가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학술적 이론

이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둘째, 회계간의 인식기준 일관성 측면, 건설 중인 자산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의 인식기준에 의한 자산의 유형이다. 건설 중인 재산은 현

금주의에 의한 것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인식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

산법 상의 타 재산은 현금주의에 의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중인 재산과 

타 재산 간의 인식기준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만일 건설 중인 재산을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될 경우, 검수 및 검사시점, 지급명령시점, 공사완공시점 등 각 단계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은 타 공유재산의 회계처리시점과 차별

화되어, 재산간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셋째, 관리책임 측면, 건설 중인 재산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 이유는, 아직 

등기 및 등록이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 있지만, 예산지출이 수반된 재산이기 때문

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결산재무제표인 재정상태보

고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인식

기준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

게 된다. 넷째, 실무적 측면, 건설 중인 자산은 미결산계정으로, 향후 건설이 완료되

었을 때, 이를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할 

때까지 지출하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계상하였다가 완성이 정산하는 계정이다.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총계

관리 측면, 건설 중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동 공유재산의 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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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 설중에 투입된 예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재산의 가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중인 재산이 완성되어 정산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가 공

유재산 전체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섯째, 공유

재산의 보유목적 측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한 재료

비·노무비 및 경비와 완성전 지급한 착수금·청부금 등의 선급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

이다. 다시 말해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 이전에 매각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관리 및 보존이라는 공유재산의 보유목적과 차별화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 간에는 민간참여 개발방식이 차별화되어 있는데,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아직 시행한 경험이 없는 재산개발 방식으로, 명확히 민간참

여 개발방식의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개발과

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공동책임 및 성과평가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

치단체의 개발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방

식은 일정부분 수탁기관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관리방식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분류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공유재산법｣ 제

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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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 크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행정재산은 몇몇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매

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기 못한다(｢공유재산법｣ 제19조).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공유재산법｣ 제20조). 

반면에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의미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는 달리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매

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

다(｢공유재산법｣ 제28조). 

또한 재산관리 유형에 따라서 자가관리(또는 직접관리)와 타인에게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는 위탁관리, 그리고 그 둘을 혼합한 혼합관리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곽태열, 2013). <표 2-4>에서와 같이 자가관리에서는 공유재산을 직접 관

리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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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가관리(직접관리)를 통해서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전문적 관리기술 습

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곽태열, 2013; 조계근, 2012). 위탁관리는 자가관리(직접

관리)와는 달리 전문 인력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전문적 노하우

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탁자의 기

밀･보안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위탁자 관리 및 파

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대상 자산을 분류해 본다

면 위탁개발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공유재산법｣ 제28조). 또한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

발하는 직접개발 공유재산은 해당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개발방식 즉 일종의 위탁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



18

공유재산법이 과거로부터 변화되어 온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법 조항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제도를 개선할 때 과거로 회귀하는 오류를 최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공유재산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의 공유재산법은 과거로부터 관련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공유재산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2007년, 2008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의 역사는 그 만큼 재산과 관련

된 제도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5년, 

2008년, 2010년, 2015년 등 4개 연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 바2), 상기 4개 연도

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2005년은 지방재정법의 일부로 존치되어 있던 공유

재산법이 별도의 법으로 독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고유영역을 확립한 시기이

다. 이 시기에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행

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시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하였다(법 제4조 및 제5조). 이 외에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명시(법 제21조) 하였으며, 물품관리에 관한 기

준 및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56조),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管財)활동비를 지급(법 제96

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8년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 해이다. 다

시 말해 2008년에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였고, 다양한 공유지 개발방식의 

도입과 동시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사권의 설정을 허용하였다. 2008년에 변

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재산 분류체계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19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

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였다(법 제5조). 둘째,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와 관련

해서는, 공유재산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어, 신탁개발 방식으로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및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명시하고, 각 종류별 신탁기간을 정하면서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

우 3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하였다(법 제42조, 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셋

째,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의 일부 허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

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제19조제

1항제3호 신설). 넷째, 이 외에도,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및 제31조).

2010년에는 공유재산의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신설(법 제3조의2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련 용어의 정의도 

신설(법 제2조)하였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취득･

보존･운용･매각･교환･양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공유재산 관련 용어

의 정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물품, 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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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에 대한 용

어의 정의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재산의 양여･교환 기준을 정비(법 제19조)

하였으며,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지정한 일반재산의 매각(법 제36조제2항 및 제

38조제1항제2호 신설) 및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등을 개선(법 제46조) 하였다.

2015년에는 지식재산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표준화하는 규정 개정이 단행 되었다. 지식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 허가 기간, 사

용료 및 감면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제43조의5부터 제

43조의10까지 신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해서는, 동 심의회가 공유재산의 관

리계획, 사용료 감면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였다

(제16조). 이 외에도, 2010년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자가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1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개

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유재산법 제

43조의3).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해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에 시설물의 준공

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법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서 수탁기관이 지방자

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안전행정부, 2013).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공유재산을 

개발하면 시설물 등이 준공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 후에 발생하는 임대･분양수입 등 개발로 인한 모든 수입 또한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이에 반해 수탁기관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

기 때문에 운영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며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

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하게 된다.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크게 분양형 개발과 임대형 개발 그리

고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 개발로 구분된다. 분양형 개발은 처분의 일종으로 공유재

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개발한 후 일정기간(5년)내에 분양하여 발생

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임대형 개발은 수탁

자가 분양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기간(최장 30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공유재

산 중 일부는 분양형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형 개발을 하는 분양형과 임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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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방식을 뜻한다. 

위탁개발의 대상은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포

함된다(행정자치부, 2016). 원칙적으로는 행정자산은 위탁개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에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는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개

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

안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이삼주･김성주, 2015b). 행정자산을 위탁개발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행정자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일반재

산으로 용도폐기한 후에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행정재산도 위탁개발이 가능한 것처

럼 보이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탁개발이 가

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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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제도의 도입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개발방

식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

체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건립을 적은 자

금을 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의 한 방편으로서의 위탁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우선 강경민･김상명･황경수(2011)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인 관리방법 중 하나로 위탁개발을 제시하였다. 장교식(2010)은 무단으로 점･사용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공유재산의 대상자산을 늘리고 나아가서 위탁개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장교식(2012)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행정사무를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위탁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활용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첫째, 재정부담의 세대별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개발을 수행

하는데 분양형 개발은 5년 이내 그리고 임대형 개발은 30년 이내로 장기적 사업추진

과정에 맞게 개발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에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개발에 투입된 자본을 위탁개발기간동안 나누어

서 지불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한, 공유재산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미래로 이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

로 완성된 공유재산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

대도 대가의 지불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공유재산을 개발자금을 필요한 다른 곳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예산으로 시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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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하지 않고 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당장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시행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민간의 전문성을 공유재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개발하는 것

은 다양한 사업모델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개발 시 다양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볼 때(남창우, 2001),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김

종갑(2015)은 행정재산이 여러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관리 인력 또한 1~2명에 불과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문

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 ｢공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나열하고 있는데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그 업으로 하는 지방공사만이 위탁개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이들 기관들은 위탁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분양･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주민을 위한 서비스 역량이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위탁개발을 통해 공유재

산의 가치가 향상되는 측면이 위탁개발의 유용성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

개발 기간은 최장 30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경과할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가치는 초기 개발이 완료된 시점과 많은 차이가 발생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탁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측면은 위탁개발의 목적과 긴밀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적

으로,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증대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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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개

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유재산법｣제

43조의3). 이러한 현행법에 규정된 위탁개발의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위탁개발은 

사업주체, 개발대상 공유재산, 개발방식, 재원조달 방식 등에서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사업주체 부분에서, 위탁개발은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사업

주체이며, 양 기관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결정된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

하는 방식 즉 대행방식으로 위탁개발이 추진된다. 이러한 대행방식은 공유재산 개

발과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타 사업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탁개발 

만의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개발대상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위탁개발은 공유재산중 공유지에 시설을 구

축하는 개발만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서는 위탁개발의 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의3). 그리

고 건축법 제2조의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

전하는 것이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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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

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

라서 위탁개발의 사업영역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토지 정비 등 건축물이 제외된 사업은 위탁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며, 그 까닭

에 현재까지의 위탁개발은 공유지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 

셋째, 개발방식 측면에서, 위탁개발은 개발과 관리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다

시 말해, 현행 위탁개발 관련 기준에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그리고 혼합형 개발로 구분하고 있다(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중 분양형 개발은 공유재산을 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며, 임대형 

개발은 공유재산을 개발한 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이고, 혼합형은 분양형

과 임대형의 혼합된 방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위탁개발은 먼저 개발을 하고 이

후 분양 및 임대 등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는, 개발과 관리가 혼합된 방식이다.

넷째, 재원조달 측면에서, 위탁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조달한 재원으로 충당하며, 위·수탁기관 간에는 수수료로 연계되고 있다. 이

중 수탁기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매

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

서 전적으로 수탁기관이 재원을 조달한다기 보다,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는 수탁기

관이 하지만 재원조달은 일정기간 위탁기관이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수수료 부분도 위탁개발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수익률로 구성되는 것과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비로만 구성되며, 사전에 수수료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재원조달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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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은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방식으로, 행

정재산을 외부에 위탁할 때 사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경훈, 2010).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의 효율성, 수익성, 전문성 등을 목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관리위탁이라고 한다. 관리위

탁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

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

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위탁기간은 5년(토지와 그 정착

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

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

도록 하여 장기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을 부칠 때 관리수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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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여부, 그동안 수탁기관이 수행한 수탁재산 관리능력과 관리실적, 마지막으로 수

탁기관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경영성과 평가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직

접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인력감축, 공공

성 확보 등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평가를 통해 명확히 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그 위탁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리수탁자의 자격미달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간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계약, 시효

소멸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의 위

임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수탁기관 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위탁 시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

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에는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료와 보조내용, 수탁기관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계약

체결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이 경우 수입항목은 수탁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입장료, 이용료, 기타 예산 수입액 등이며, 지출항목은 수

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한 비용, 관리비 등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등이 포함된다. 위탁료와 관련해서는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수입보

다 지출이 많은 경우 지원하도록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리위탁이 위탁개발과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대상재산의 유형, 계약방식 그리

고 수탁기관의 자격 등이다. 우선 관리위탁은 공유재산의 용도 중에서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위탁개발은 주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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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정재산의 위탁개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

환한 후에 위탁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차별화가 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

었거나,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마지막으로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위탁개발을 시

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는 위탁개발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

결하는 반면 관리위탁은 최고가 입찰방식 외에도 지명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은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

기 곤란한 경우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

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자격기준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할 수 있어 매우 포괄적인 가격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위탁개발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

관)에서는 위탁개발 시 가능한 수탁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신탁업자를 원칙으로 하

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탁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한국자

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참

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자격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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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는 일반재산에 한정되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

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

산하는 방식을 말한다(고경훈, 2010). 이 경우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

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6). 따라서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해당 사무

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임･위탁하는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

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

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위탁관리에서는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인데 위탁개발과 마찬가지로 ｢

공유재산법｣제43조의2제1항(일반재산의 위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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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으로 수탁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들 수탁가능기관들 중에서 수탁기관을 선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

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관리기간은 관리위탁기

간과 유사하게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

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도

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에 따라서 이 경우

에도 갱신할 때마다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위탁관리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에서와 마찬가지로 ｢수

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탁수수료 또한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

관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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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공유재산법｣제43조의2제1항(일반재산의 위탁)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개발과 위탁관리는 개발과 관

리라는 업무 유형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동일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위탁개발은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상 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위탁관리

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탁개발은 수탁기

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의 과정이며, 위탁관리는 준

공 이후 분양, 임대 및 시설관리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의 대상 업무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차이는 

이와 관련된 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의 차

이에서도 드러나는데 2016년 관련지침의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의 평가가 실적중심

에서 계획중심으로 개편된 것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계획부분의 비중은 차별화

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위탁개발은 상대적으로 수탁기관의 개발계획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위탁관리는 수탁기관의 능력 및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

문에 개발에 필요한 계획에 비중을 두는 위탁개발과 개발 후의 과정에 더 주안점을 

두는 위탁관리와는 차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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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가 정부의 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해왔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부분의 자본을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

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건설교통부, 2006).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건설부문으로 포함되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

회간접자본시설(SOC)을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건설 및 운영까지 민간이 담당하

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혹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경제규모의 확대에 걸맞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였지만 그동안 경

제성장에 비해서 사회 인프라 건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시성 있는 확충은 필수적이

었지만 정부는 그동안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투자재

원을 확보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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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후 1998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정부의 부족한 재원확보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유지관리 등 사회간접자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은 설계(Design)-건설(Build)-재원

조달(Finance)-운영(Operate)의 순서로 역할을 수행하며 완공시설을 기부체납한 대가

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정부의 역

할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 수립(Plan),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Evaluation),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을 승인(Approval),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을 지

원(Support)하는 역할을 맡는다.

설계

(Design)

시공

(Build)

자금조달

(Financing)

운영

(Operation)

������

계획수립

(Plan)

평가

(Evaluation)

승인

(Approval)

지원

(Support)

�	����

중요한 점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개발 시 법적 소유권은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구별된다. 민영화는 소유권의 

이전과 양도를 통해서 정부가 더 이상 시설과 서비스를 통제하지 않고 민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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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대체한다. 이에 반해 민간투자사업은 시설과 서비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

되 소유권 자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귀속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민간의 자본을 끌어 들이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이고 주도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전되며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민간자본을 유치함으

로써 가능하게 되고 민간투자자는 투입된 자본에 대한 반대급부를 그 사회간접시설

(예를 들어, 도로･철도･항만 등)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하여 투자원금

을 충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BTO방식에서는 약정기간동안 소유권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운영권을 가진 민간투자자가 직접 운영을 통한 투자 원리금

을 회수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TO방식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경기 회

복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할 때 위험부담 증가 및 수익성 악화로 BTO 방

식의 개발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에서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부담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BTO-rs와 BTO-a와 같은 변형된 형태의 BTO 방식이 도입되었다. <표 2-9>에서처럼 

BTO-rs나 BTO-a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BTO 방식과 비교해볼 때 경상수익률은 

낮아진 반면 정부와 손실과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BTO 방식 중 BTO-rs와 BTO-a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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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안아야 하는 위험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

서 기존 BTO 방식과 차별성을 보인다.   

BTL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분은 BTO와 동일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의 임차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협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10~30년) 약정된 임대수입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하게 되는 금액은 약정된 임대료에 부대사업수익을 차감하고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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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은 적정 수익률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

에 지급액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한 일

종의 인센티브 개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성 있는 시설 공급

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투자사업자 측면에서도 적정한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OT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 이전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소유권이 인정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을 통해서 투자

금을 회수하게 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정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소

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개발과 운영의 

모든 위험이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 수탁

기관에게 많은 위험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BOO 방식은 BOT 방식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하지만 

소유권도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민영화와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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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참여로 개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BLT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 이

전 과정 없이 민간투자사업자가 그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BTL 방식과의 차이점은 시설물의 

개발 후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 BLT 방식의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이지만 BTL 

방식의 경우 임대기간 개시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이전한 후에 

다시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필요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표 2-11>와 <표 2-12>에

서와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PIMAC의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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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한다. 민간사업자는 고시된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

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준공 확인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

부고시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타

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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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

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2-13>와 <표 2-14>에서 나타나듯 민

간투자사업자가 제안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PIMAC 등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채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일 제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안내용 공고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동일 제안내용에 대해서 

다른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한 후에 우선 협

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없다면 기존 제안사

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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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독립채산제(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라고 

일컫어지기도 하며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얻는 사용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BTO 방식, BOT 방식, 그리고 BOO 방식이 

있는데 O(Operate; 운영)가 사업방식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서비스구매형(Service sold to public sector)이라고도 하며 민

간사업투자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약정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BTL 방식이 대표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된다. 

일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BTL 방식)과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물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민간투자사업자(수탁기관)은 그 시

설물의 운영이나 임대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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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 건설과 운영주체가 민간투자자이다(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

소, 2015). 민간수탁기관은 별도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수탁기관이 직접 끌어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을 별도의 

법인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수탁기관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의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관은 부담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개발 후 개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역시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수탁기관이 운영을 대행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신 자금조달은 SPC같은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스스로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마지막 차이점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제한이

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수탁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

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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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은 매각, 유지･보존, 개발 등의 기조로 변화되어 왔

다. 이중 개발은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리방식을 의미하며, 위탁개발이 대표

적인 방식으로 거론될 수 있다.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말해 최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을 접근하는 방법이 과거의 유지･보존의 수동적인 

관점에서 개발･활용의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

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를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에서는 동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통해서 기본적인 공

유재산의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바(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의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

하였는데 특히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등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효용성 증대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그들의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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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경향은 

공유재산의 관리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

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는 공유재산이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유지･보존해야할 필요성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자의 연구경향은 공유재산의 공공재적 특성과 수익재적 특성에 대한 논의보다

는 공유재산을 유지･보존의 관점에서 접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제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관리적 허점들

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개발･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남

창우(2001)는 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 결여 때문에 공유재산이 효율

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지적하였고, 임이택･오창석(2005)은 지방주민의 편의를 위

한 위임관리의 필요성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준선･유

병억(2006)은 공유재산 개발･관리의 문제점으로 법･제도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허익구(2010) 또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제와 운영

의 비효율성으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

로 고경훈(2015)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정책집행과정의 제도적･운영상의 문제

점을 도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경향은 공유재산의 공공재적 특성이 재산의 기본적인 특성인 수익

재적 특성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공유재산만의 고유한 개발이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개

발･활용 측면에서, 신탁･위탁개발 및 대부, 양여 등 제도화된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

한 연구이다(김주진･류동주, 2016; 이준우, 2006; 장재일, 2012). 이러한 연구는 공유

재산을 개발･활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외에 위탁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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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제 하에, 

위탁개발 방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선행연구가 위탁개발의 

당위성 및 활용 필요성에 중점이 있다면, 본 연구는 위탁개발에 참여하는 주체, 사

업추진 과정 그리고 타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쟁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실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위탁개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위

탁개발의 전체 과정을 분석한다. 위탁개발의 법･제도적 현황은 공유재산법과 행정

자치부에서 작성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기초로 분석한다. 위탁개발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먼저 큰 틀에서 전체의 위탁개발 과정을 분석하고, 각 과정별 지침

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쟁점을 탐색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위탁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최초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

기 이전부터 다양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공유재산법의 과정 

외에도 다양한 절차가 수행되게 된다.

실제 위탁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을 기초로 할 때, 공유재산 위탁개발 과정은 크게 

개발단계, 건축단계, 관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발단계는 위탁개발에 대한 기본구

상에서 사업계획의 승인까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행정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위탁개발에 대한 내부방침 수립, 수탁기관 선정, 사전법정과정 이행 그

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이 진행된다. 한편 건축단계는 실제 건축물을 구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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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관리단계는 건축물 건축 이후 분양 및 임대가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

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관리단계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건축원가 확정 그리고 개발

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방침 수립단계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위탁개발을 추진할지 여부를 탐색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는 위탁개발 대상지 선정, 위탁개발 대상의 활용 탐색, 내

부 기본구상 및 수탁기관과 사전협의,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수

탁기관 선정단계에서는 모집공고 및 선정이 주된 과정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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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게 된다. 사전법정단계는 위탁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의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 지방의회 의결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 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수탁기관이 

주가 되어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구상 단계는 현행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이전의 기준에는 

규정되어 있던 과정이다. 기본구상은 실제 위탁개발과정에서 추진되는 과정으로, 공

유재산 활용도 증대 도모가 가능한 저활용 또는 미활용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 여부 검토하는 과정(행정자치부, 2015)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본구상은 공

용･공공용 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의 여유가 있을 경우 수익시설과의 복합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지침(2015년 지침)에는 기본구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대상 재산의 선별, 

필요시설 검토, 수탁가능기관과 사전협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중 개발대상 

재산의 선별과정은 공유재산에 대한 개발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필요시설 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에 대한 장･단기적 수요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동 지침에서는 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우

선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수탁가능기관과 사전협의는 위탁개발사업이 대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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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반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수탁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

하는 과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

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에 근거하고 있다.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

사를 대상으로(동 시행령 제81조)하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조사는 공사의 필요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공사의 시

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

의 기대효과 등(동법 제 8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사업은 기본구상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본계획

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법 규정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위탁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이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그리고 계약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

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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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의 모집공고는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

는데, 수탁기관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

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그 업으로 하는 지

방공사이다. 해당지역 지방공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

지주택공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개발방식에 따라 그 

계약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우선 공유재산의 분양형 개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에 일반재산을 위탁개발 하고자 재산을 분양하는 경우 매

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 후 최고가로 응찰한 기관을 낙찰자로 하

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입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계약 시 동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지명경쟁의 방법을 허

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또한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이삼주･김

성주, 2015b). 

반면, 임대형 개발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통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부계약이란 ｢공유재산법｣제1조(정의)에 의하면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임대형 개발이 시행될 경우 대부계

약을 통해서 임대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 기간은 동법 제31조(대부기간)에 따라 토

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리고 그 외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임

대형 개발에서도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제1항(계약의 방법)의 입찰공고가 기본

적인 계약방법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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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계약서 세부 사항 등은 사업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해

서는 현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점수를 차별화할 경우 특정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는 기술 및 지식능력, 유사업무 수행실적, 위탁개

발 능력, 위탁개발 계획, 위탁개발 추진의 적정성 등 총 5가지 심사기준에 대하여 

총 1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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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에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

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

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

고 있다.

위탁개발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도 그 중 

하나인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는 타당성 조사 혹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2,000억 원 미만의 사업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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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이다. 동 조

사는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 

타당성 조사의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의뢰 시 분석에 필요한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등 기초자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지

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의 분석대상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중 

사업기본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은 일반적인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개요와 규모, 현장

조사,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비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건기법｣에 의한 타당

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건기법｣의 

‘타당성 조사’는 기본구상단계의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로, 기본계획수립 후 지

방재정에의 영향을 중점 검토하는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와는 의미가 다

르므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기법｣ 타당성 조사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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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양 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9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건기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항목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 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

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고려하

여 부문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심사는 자체심사와 중앙심사로 구분되며, 이중 중앙심사는 시･도의 경우 200

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 원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행정자치

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5).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다

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투자심사 결과의 유형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또는 

부적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적정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

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조건부 

추진의 경우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전절차이행,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며,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부적정은 타당성 자체가 결여되어 추진이 불가한 경우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

려운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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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의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

치법｣제39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과는 달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류춘호, 2010). 

위탁개발의 계약 시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관리계획에 대한 심

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결 등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 체결한 위･수탁계획은 해지 후 관련 비용

에 정산하여야 한다. 

위탁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개발과정이 마무리 된다. ｢지방자치

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

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정하고 동 사항을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때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단순 계획 뿐 아니라 

위･수탁계약을 통해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세부사항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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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전반에 걸쳐 사업추진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세부사항 중에서 다음의 사항은 개발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위탁개발의 

사업구조상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

는 사업추진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수탁기관은 이를 대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지

방자치단체이고 사업에 관한 인･허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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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총 건축원가 정산 및 확정 개발사업계획서를 후속적

으로 작성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일 익일부터 개시되

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개시되면 수탁기관은 개발사업계획서에 정

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

하게 되고 건물 준공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 제반 증빙자료(청구서, 영수

증,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서류 등)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총 건축원가를 보고

하여야 한다(행정자치부, 2016). 총 건축원가는 위･수탁계약 체결이후 건물 준공 시

까지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준공이후에 발생되는 원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를 통해 포함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의 마지막단계인 개발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은 수탁기관이 확정한 개

발사업계획서 및 총 건축원가 및 임대수입 등을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

단체와 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확정 개발사업계획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

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한 세부사항들이 반영된 계획서를 의

미한다. 

만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면적 변경, 총 건축원가의 중대한 증가 등이 발생한 

경우 최초의 개발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개발사업계획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과정은 최초 승인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승인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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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은 서울시가 SH공사를 공유재산 위탁개발 수탁자로 선정

하여 2015년 (구)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9호선 등촌역 근처로 

공항대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동 건물은 대지면적 6,683㎡에 연면적 17,910㎡의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지는 건물로써 문화/ 교육, 연수, 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계획된 건물이다. 서울시는 SH공사에게 위탁개발을 의뢰

하면서 임대형 개발방식을 취하면서 30년 동안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기본적인 사항은 <표3-4>로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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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수행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위탁개발 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

용에 대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표 3-5>에서와 같이 분석대상기간은 2017년 7월부

터 임대가 끝나는 2049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복지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 위탁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3%미만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았다. 수수료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위탁개발부분에 

나온바와 같이 개발수수료는 4%로 가정하였고, 위탁관리수수료는 0.2%, 그리고 위

탁운영관리수수료는 0.5%로 설정하였다. 

기타비용의 경우 정확한 가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의 비슷한 사례에서 발생한 비용을 바탕으로 추정

한 값을 사용하였다. 건물관리비는 임대수리비의 3%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고 설계보상비 또한 3% 그리고 홍보 및 MD비용으로 0.3%를 가정하였다. 또한 주

민편의시설의 경우 주변의 유사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강서구 공공체육시설인 가양레포츠타운의 비용을 차용

하여 계산하였다. 

임대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료 상승이나 토지비 상승 혹은 건물가액의 

상승률에 대한 가정 또한 필요하다. 본 건에서는 최근 추세를 바탕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임대료 상승률은 2.0%, 토지비 상승률은 2.1% 그리

고 건물가액 상승률은 0%를 가정하여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실률 부분에 대한 

가정은 과거 10년 동안의 공실률을 바탕으로 가정하였는데 오피스 부분에 대한 공

실률은 7.5%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실률은 6.4%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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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과 더불어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시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 

예측 또한 필요하다. 우선 기본 가정으로 임대료 수입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로 나누어서 수입을 예측하는데 서울기타 지역(화곡동) 오피스 임대료(A)와 실거래

가(B)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업무시설은 서울기타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9,375원/㎡

이고 2016. 8월 기준 실거래 가는 14,018원/㎡의 평균인 11,699원/㎡을 가정하였다.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방법으로 층수마다 상이한 임대료 수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임대료와 실거래가의 평균으로 각 층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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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표 3-7>에서와 같이 총 건축원가를 산정한다. 건설공사비

에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공사원가 내역을 

도출하였다. 우선 직접공사비에는 복지지원센터와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시설로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복지지원시설에는 연수시설, 지원센터, 문화시설, 주차장, 그

리고 옹벽철거 및 절토 비용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는 체력단련

실, 문화센터, 주차장이 있는데 세부 구분에 따라서 면적과 적용단가를 계산하여 총

원가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시설은 2015년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에 

따른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기술종합단지, 업무시설, 근생시설 그리고 주차장에 투입

되는 원가를 구하였다. 직접공사비 외에도 조사비, 설계비, 책임감리비, 그리고 각종 

인증관련비용이 간접공사비가 투입되게 되고 부대경비 및 기타비용도 들어간다. 마

지막으로 금융비용은 금리 2.75%/년을 가정하여 산출되며 전문 업체의 견적을 통해

서 철거비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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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앞의 가정들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산출기준은 예상면적에서 월 예상 임대료를 곱

하고 임대율과 12개월을 추가로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임대유형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임대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100%의 가중치를 가정하여 계산

하지만 준공공임대의 경우 시세의 50%를 적용해서 월임대료를 계산하고 공공임대

일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임대유형에 따라서 월임

대료를 조정함으로써 임대료를 용도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층마다 다

른 임대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산출 시에도 층에 따라 다른 임대

료를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실률을 감안하여 월임대료수입을 산정하도록 한

다. 주민편의시설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창출되는 수입에 대해서

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시설에 대한 수입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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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는 임대형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수입과 비용을 예측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건물의 경우에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달라지고 

임대유형과 목적에 따라 임대료의 가중치 또한 달라진다. 다른 유형의 건물일 경우

에는 가정에 필요한 요소 또한 변동하게 되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더

욱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산출하는데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공유재산 위탁개

발의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지만 

과연 유사사례에서 구한 여러 수입･비용에 대한 가정들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

증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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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

치단체이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

료만을 수취하고 별도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주체이며, 수탁기관은 지방자

치단체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위탁개발에 대한 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며 

수탁기관은 수익 및 위험부담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 개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사업제안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당해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수탁기관의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으로 사업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

만, 수탁가능기관의 사업제안 범위를 초월하여 방침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사업모델, 사업방식, 사업기간 등

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탁기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기 보다 수탁기관의 계획에 오히려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자연스럽게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탁기관의 의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수입구조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

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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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

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행정자치부, 2016). 단, 책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공 전 건

축인허가 불가, 도시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등 관련 발생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탁개발 

사업이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로 되어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위탁개발사업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업구

조로 수탁기관은 단순히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위탁개발 관련 과정 

중 사업계획 승인과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은 부재한 상황이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모럴헤저드 발생 및 위탁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

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수탁기관에 모든 사무를 위탁하기보다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

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험부담에 대한 조

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9조) 이 역시 

위탁개발사업의 전체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위험부담에 그칠 수밖에 



78

없다. 즉 위탁개발사업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대행관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개발의 경우 준공 전 사업추진의 불가능, 민원발생, 공사지연 등의 위험이 발

생가능하며, 준공 후에도 임대료 및 공실률 발생에 의한 수익률 저하의 문제가 발생

가능 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항목별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대처방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약서에 수탁기관의 책임부분을 명시토

록 하여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역할 만 아니라 적극적

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의 차이 부분, 미래 예측의 오차범위 초과 시 책임, 각 사업과정별 위험 발생 요인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탁개발 수수료는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당해 개발사업의 수입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지침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산정

원칙으로 민간의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

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각 수수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그리고 지급시기를 명문화하고 있다.

수수료의 종류는 총 건축원가의 4-5%인 개발보수, 개발원리금인 개발비용 외에도 

분양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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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위탁개발

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기간 및 성과 여부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위탁은 회수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

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기간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수탁기관에게 모든 비용 및 성과에 대응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응한 페널티 수수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탁기관입장에서는 전혀 위험부담이 없으며,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단

순히 성과수수료를 포기하면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는 수탁기관 입

장에서 동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발

수수료의 산정대상은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이에는 물건 발굴, 사업성 검토, 

개발 계획수립, 시공지휘․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계약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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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인식할 때, 개발수수료

의 산정대상 중 물건 발굴, 사업성 검토 등은 계약이전에 나타나는 과정으로 개발수

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내에서의 기준 간 상충

되는 부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수수료와 관련하여, 성과수수료는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하

였을 때(조건), 초과수익의 50% 이내(지급 범위)에서 개발상환 후 위탁기간 종료 시

까지 매 사업년도(지급시기 및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사업계획서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는 건축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고의로 사

업기간을 단축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성과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위탁개발의 특징 중 하나는 “수탁기

관이 조달한 재원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비용의 경우, 수탁기관이 투입

한 개발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상환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원리금을 

매년 상환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좀 더 명확한 것은 개발비용은 수탁기관이 금

용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달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연부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

지주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 등 3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사는 주택

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해당지역 지방



81

공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에서 선정하

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탁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과정이든 관리과정이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지방공사 등 3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관은 “해당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재산에 대

해서는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3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국유재산법｣에서도 위탁개발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위탁개발 하고자 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 위탁개발 외에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위탁개발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동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기술 및 지식능력, 유사업무 수행실적, 위탁개발 능력, 위탁

개발 계획, 위탁개발 추진의 적정성 등 총 5가지 심사기준에 대하여 총 100점의 점

수를 부여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계약서 세부 사항 등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기준 및 평가점수 등에 대

해서는 현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점수를 차별화할 경우 특정기관 선정을 위

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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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유재산 운영지침(2015년 9월)의 평가기준 상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평가

체계는 기술･지식(10점), 유사업무 수행실적(20점), 위탁개발능력(30점), 위탁개발 계

획(4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전 기준에서는 유사업무 수행실적 및 위탁개발

능력 부분에서 위탁개발 경험이 없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

과 2015년까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은 한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로 시장

이 형성되어 있었다. 

동 지침은 2016년 8월 수탁기관 평가표(공유재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계획부

분의 비중을 상향하는 체계로 개선되었다. 변경된 평가표는 기술･지식능력 평가 (5

점), 유사업무 수행실적 (15점), 위탁개발 능력 (20점), 위탁개발 계획(40점), 위탁개

발추진 적정성(20점) 등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8월 수탁기관 평가표(공유재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계획 중심으로 평

가체계를 개선하였으나 현재 기준 역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는 다소 부

족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사업무 수행실적은 일부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탁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간에 공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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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은 사업제안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먼저 수익형 민자사업의 정부고시 방식은 정부에서 대상사업을 지정하

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 및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실

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반

면에 수익형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먼저 제

출하고 이를 채택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후

는 정부제안방식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은 사업제안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

생하고 있지만, 사업방식 모두 사업자 공고 이후 제안서를 평가하고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사업자를 먼저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탁개발의 경우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의 <표 3-1>에 기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

단계는 1.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2. 건기법 타당성 조사, 3. 기본계획 수립, 4. 수

탁기관 모집 공고, 5.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6.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7. 중

기재정계획 반영, 8. 지방재정 투자심사, 9.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10. 지방의회 의

결, 11. 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4. 수탁기관 모

집공고 후 바로 5. 수탁기관 선정과 함께 계약이 체결되고, 내부과정을 거치 후에 

11.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부분이다. 이는 계약과 사업계획 승인 간에 상당한 시간적 

괴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서 평가 이후 바

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기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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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둘째, 위탁개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등 내부절차

를 진행토록 하고, 내부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절

차 과정 중 사업자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최초사업계획

서에 의해 산정되는 개발보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불합리한 개발보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내부절차 이행 과정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도 기 결정

된 사업자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라도, 기 사업자가 변경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 수탁자와의 계약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간의 시간적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개발의 개발수수료는 개발보수와 개발비용으로 구분되며, 이중 개발보수는 

총건축원가의 4-5%이며, 개발비용은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의 원리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탁개발의 개발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민간투자사

업과 비교해 보면, BTO-a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익률

과 수수료의 개념은 차별화되어 있다. 수수료에는 금융비용과 인건비 등이 포함되

어 있어, 상식적인 수순에서는 수익률에 비해 수수료가 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수익

이 낮게 된다. 그러나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비용을 매년 지급하고 있고, 

이 개발비용은 금융비용인 바, 실제 위탁개발 수수료와 BTO-a의 수익률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개발 수수료와 BTO-a 수익률이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의 경

우에는 수탁기관의 책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외에는 전무한데 비해, BTO-a 

의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양 개발방식 간에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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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사업은 “대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행방식의 기본개념은 지방자

치단체가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단순히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안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재산에 대한 타 사업의 개발방식과 비교를 통

해 위탁개발방식에도 평가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할 경우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의 민간참여 개발 규정과 ｢민투법｣ 상의 민간투자사

업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민간참여 개발을 선정한 이유는, 민간참여 개발의 

경우, 아직 실제로 시행된 경험이 없는 재산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대상과 참여기관 측면에서 위탁개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민간참여 개발에서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경우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

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부실 등에 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59조의 4).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개발의 경우, 민간참여개발에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도록 하고 있다(｢국유재산법｣제5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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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단계에서,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부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민간제안사업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서 정한 부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민간이 제안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및 실시 단계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거나 제3자 제안공고

가 공고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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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바, 1단계에서는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 혹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수행한 후에 대상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정)에서의 평가와 제안서 평가 및 실시협약 단계의 평가가 

분리된다. 반면에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정) 시의 평

가와 제안서 평가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사업계획단계)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제안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만일 타 사업자의 제안이 있다면 다른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타 사업자의 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안서를 확정하고 협

상대상자 지정이 완료되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실시협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에

는 시공과정에서 민원 등에 의한 설계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변동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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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공 중 품질관리활동의 적정성, 준공 

확인 활동의 적정성, 공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평가지원단, 2010)하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사후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정부지급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도 운영 초기 10년까지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후 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부지급금 

조정이 가능하고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서 대상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유용성, 안정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

의 다양한 성과점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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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사항 평가를 시행하

는데 그 성과점검 방법은 정기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설명요구 및 입회, 업무보

고서 작성 등의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엄격히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

리, 서구 국가들은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을 법률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체로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한국생산

성본부, 2015). <표 4-1>에서 나타나듯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순수 민

간위탁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나 일부 공동 관리나 공기업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장지현, 2010). 결론적으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매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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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은 국가마다 세운 정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2> 참조).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

서는 공유재산의 보존을 통해서 형평성 제고라는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국가의 공유재산 관리정책 또한 매각에 소극적이고 유지･보존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개발과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효율적 활용에 공유재산 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이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일본), 잉여재산(미국), 혹은 잡종재산(프랑

스)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직접 혹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무관리청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소개

하고 국내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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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공유재산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재산과 지방정부재산으로 분

류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기업재산이 차지하게 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영국은 

사례법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재산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정법상 기준은 없다. 비록 국･공유재산 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

률을 열거하자면 Landlord & Tenant Act와 Town & Country Planning Act 등이 존재

한다. 중요한 점은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사업은 모두 계약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계

약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 시 상당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문경희, 2000).

1980년대 들어 대쳐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법(Housing Act)이 시행되었는데 공영

주택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분양하면서 공유재산 개발･활용이 

활성화되었다(주택토지연구원, 2016). 이는 그동안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공유

재산 관리정책에서 처분과 개발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주택법을 통한 공

영주택 공급을 확대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하여 영국의 국･공유재산의 

기본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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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정부재산의 관리는 원래 DOE(Department of environment) 산하의 

PSA(Property service agency, 환경부 소속 재산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PSA는 

PSA담당 Permanent minister(사무차관에 해당함)를 정점으로 기능별(정부재산의 매

입･처리･관리 등)로 조직되어 있는데 정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

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하지만 이후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1990년에 재산권지

주회사(Property holdings, PH)로 축소되었다가 1995년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반재산(Civil estates)에 대한 관리는 정부조직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해서 각 부처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한국생산성본부, 2015). 대신 

내각의 행정부서인 일반재산 자문청(Property advisors to the civil estates, PACE)을 

설립하여 각 정부기관 간 재산거래를 조정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기에 이르렀다(토지주택연구원, 2016). 현재에는 이러한 조정의 핵심 역할을 

OGC(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 내의 재산거래 

조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처 정부 때부터 도입된 공공부문의 민영화, 독립법인화는 1990년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이 도입되고 성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에도 영국의 국･공

유지 개발방식의 대부분은 PFI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PFI 방식은 민간사업자

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크게 독립채산형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서비스 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그리고 

민･관 합작형(Joint venture) 사업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토지주택연구원, 2016).

우선, 독립채산형 사업방식은 민간부문이 설계･건설･운영･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반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사업비용 회수 시에는 수익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 2016). 이러한 방식의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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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료도로, 터미널시설과 같은 물류･공항 관련 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방식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BTO 방식이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에게 공공사업의 설계･건설･운영･관리 등을 허가하고 민간사업자는 반대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지불은 일정의 

규격조건이나 관련 법 등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

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이 환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사

업의 방식 중에서 BTL 방식과 그 사업구조가 유사하며 공공청사, 공공의료기관, 공

공교육시설, 공영주택 등에서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방식으로는 민･관합작형은 독립채산형과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을 혼합

한 방식으로 사회적 편익은 높지만 민간사업화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힘들 경우

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조금･대출･주식･채권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아서 

민간사업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이용자 수입과 함께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서

울특별시, 2016). 민･관합작형 사업방식은 권리조정 등의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회수기간 또한 다른 두 가지 사업방식보다는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비교해볼 때, 영국의 PFI 사업 중에서 독립채산

형과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이 위탁개발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이 프로젝트 비용을 부담하는 독립채산형이나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과 유

사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립채산형 사업방식에서는 이용료 등에 따라 회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BTO 방식과 유사하며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분양

형 사업방식과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 반면, 서비스구매형 사업방식은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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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공공사업에서 계약기간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를 일정한 규격조건이나 

관련 법 등에 만족하는 경우 지급하게 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BTL 방식과 공통

점을 가지게 되고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관련해서 임대형 방식과 사업기간내에 정해

진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PFI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만 위탁기관이 계약에 의해서 수탁기

관에게 사업비와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비록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미회수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이 영국의 PFI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 시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

하면서 수반되는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미회수 비용에 대한 책임

을 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수탁기관이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기관이 자금을 들여와 사업을 진해하게 되는데 영국의 PFI 사업의 경우에는 특수

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수목적

회사는 민간부문의 컨소시움(Consortium)으로 구성되고 해당 PF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만 국한되어 설립된 명목상 사업체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모든 계약 또한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소시움에 참가한 민간부문의 사업자들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된

다. 수익배분도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게 되고 참가자로는 투자자 이외

에도 건설회사, 서비스 제공 회사, 은행 등 다양한 사업 참가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수탁기관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일정부분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PFI 사업의 수

탁기관과는 대비된다. 게다가 수탁기관이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발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보전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위

탁개발에서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외의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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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유재산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국유지 관리는 연방정부 소유

의 토지 가운데 특별한 행정목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내무성 산하의 토

지관리국(BLM)에서 이루어진다(강경민･김상명･황경수, 2011). 미국의 국유재산을 

연방정부용 부동산, 공공영유지, 국유림, 국립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연방정부용 부동산은 연방정부의 행적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이용가능재산을 의미한

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이 외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여분재산과 

잉여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4-4> 참조). 

토지관리국에서는 토지의 활용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보호, 광물

자원, 휴양지 등의 재산은 엄격하게 보존하고 반면에 개발이 필요한 공유지에 대해

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강경민･김상명･황경수, 2011). 이렇게 

개발과 보존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내무성재산관리전략계획(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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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managing property in the DOI(Department of Interior))과 재산관리파트너쉽헌

장(Property management partnership charter)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는 청사부지 등 행정용 토지를 제외한 연방토지는 엄격한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지

만 매각이나 리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해 계획적으로 운용하

고 있다.

미국의 국･공유재산 개발 방식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방식이다. 

민관협력 방식은 국･공유재산을 관리･개발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그동안 행정

주체인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하였던 공적 서비스 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함께 서로 역할 분담하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광의의 민관협력으로는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적 

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 혹은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의 유치(PFI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협의의 민관협력은 ‘민간과 행정기관이 그 법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한정된다(한국법제연구원, 2011: 

33). 따라서 협의의 민관협력은 사회간접자본에의 민자유치(PFI 방식)가 이에 해당

된다. 따라서 민관협력은 영국에서 국･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PFI 

사업방식, 지정관리자 제도, 산학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자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인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민관협력이 성립될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1). 우선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섹터(사회

적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고 각각의 섹터는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이익이

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적 또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적 주체들은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자원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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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공익활동 분야에 속하는 활동영역을 그들의 공

통된 과제로 인식하고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비영리-공

익활동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그림 4-1>에서와 같이 국･공유재산 개발의 기본적인 민관협력 방식은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은 채권자, 건

설업자, 지분투자자 등 다양한 사업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경우는 자

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받는 것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수취하게 된다. 반면, 사업투

자자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원리금 대신 사업에 대한 배당을 

통해서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채권자나 지분투자자로부터 조달 받은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V)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만 공공부문과는 보조금을 지

급받고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사

업을 추진해 나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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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사업방식에서는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자들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영국의 PFI 방식에서

와 마찬가지로 사업 참가자들이 위험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대신 

수익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배되고 있는데 수익과 위험에 대

한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민관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입

찰제도를 통해서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적 주체(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신 개발이익 보장이나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풀어

야 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된다.

반면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

정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그리고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뿐이다. 따라서 제한된 수탁자격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위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위험분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계

약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민관협력 사업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 수탁기관이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사업구조도 

문제지만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관협력에서는 특수목적회사(SPV)라는 서류상으로만 존

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사업 참가자들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민

간부문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는 

참가자들은 채권자로서 주어진 원리금만 수취하도록 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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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가자들은 특수목적회사의 지분투자자로서 높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지분에 

따라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 사업은 공유재산 위탁개발과는 달리 위험분

담과 이에 따르는 수익배분의 방식이 유연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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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고 있다. 행정재산 내에서도 용도에 따라 공용행정재산, 공공용행정재산, 기업용행

정재산으로 나뉘며 보통재산은 수익재산, 기타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

은 국가의 사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공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유

롭게 처분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반면, 보통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매

각･처분이 비교적 자유롭다(이준우, 2006).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행

정재산을 매각･처분할 시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후 보통재산으로 일본 재무성에 

인계되어 처분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직접 대부할 수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

생산성본부, 2015). 일부 예외적으로 구조개혁 특구법,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법 등에 의해서만 행정재산의 민간부문 대부가 가능하다. 

일본의 국･공유재산의 역사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1970년대까지

는 처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를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에서 

유효활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단순히 처분･보존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정책의 기조가 변경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민

간이 국･공유재산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자금력을 공공

재산 개발에 이용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민간주도 

활용이 성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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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공유지 개발방식은 참여주체와 입찰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토지주택연구원, 2016). 우선 국･공유지의 유효활용 여부이다. 현재

의 상태가 가치향상이 가능한지와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명확한지에 따라서 마

치쯔쿠리(마을만들기)가치향상형, 공용･공공용도형, 처분불리･가치향상형 그리고 일

반형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서 미이용 국･공유지의 특성에 맞는 관리･처분 방식

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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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입찰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미이용 국･공유지의 성격과 필요성을 고

려하여 <표 4-7>과 같이 지구계획등 활용형 일반경쟁입찰, 2단계 일반경쟁입찰, 수

의계약방식, 위탁방식, 가격경쟁형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나뉜다(토지주택연구원, 

2016). 일반경쟁입찰방식은 국･공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찰방식으

로 주로 마치쯔꾸리(마을만들기)가치향상형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공용･

공공용도형 방식에서는 수의계약을 기본으로 하지만 복수의 사업지원자가 있을 경

우에는 가격에 의해 처분 처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분불리･가치향상형 혹은 

일반형 방식에서는 위탁방식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처분하기보다 

가치를 증대시켜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민간의 지식을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공유지 유효활용을 위해서 <표 4-8>과 같은 민간참여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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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위탁가능한 공공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공유지 관리와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일본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일반재

산(일본의 경우 보통재산)에 대해서만 개발･활용이 허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제대로 유효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발 방식이 모색되었고 그 

중에서 위탁관리 혹은 위탁개발의 방법이 중요한 활용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일

본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각･대부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위탁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뿐 아니라 개

별의 토지특성에 맞게 개발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마치쯔쿠리(마을만들기)가치향상

형, 공용･공공용도형, 처분불리･가치향상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토지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이와 상응하여 다양한 입찰방식을 대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금지되어 있고 몇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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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입찰방식 측면

에서도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에서는 공개입찰방식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국･공유지 개발 구조와 비교해볼 때 토지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위탁개발 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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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규정된 위탁개발의 정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주체, 개발대상 공유재산, 개발방식, 그리고 재원조달 측

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사업주체 측면에서는 위･수탁기관 간 계약에 의해 개발

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행방식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 개발대상 측면에서는 공

유지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개발하고 개발방식은 개발과 관리가 혼

재되어 있는데 한 기관이 개발과 관리를 모두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으로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수탁기관이 매년 지급되는 수수료를 사전에 확정하고 정

해진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조달된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조달한 자금을 위탁기관이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이 자금 조달의 

최종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런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 해외의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해볼 때,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참여자(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와 수탁

기관(채권자, 지분투자자 등)) 간의 계약에 의해 위험을 분담하고 이에 따르는 보상

을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개발에서 나타나는 책임 소재의 문제를 계약

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분담하게 되며 수탁기관이라 할지라도 수익에 비례하여 사업

의 위험을 분담하게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위탁개발과 유사성을 띄지만 대상 토지의 성

격에 따라서 위탁방식 뿐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

식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각 국가별 공통적으로 개발･관리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업무가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에 분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국의 PFI나 미국의 민관협력의 



111

경우에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다

는 전제 하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방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

도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참여자를 지원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개발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개발대상은 대

부분 보통재산(일본)이나 잉여재산(Surplus real property, 미국) 같이 국･공유재산 중

에서 개발이 가능한 재산만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해외의 개발

사례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경우 수탁기관

의 책임 하에 자금을 조달하지만 위탁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수수료(개발수수료 중

에서 개발비용)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방식에 따라서 약정된 이자만 수취하

거나(채권자) 혹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의 일부를 공유(지분투자자)하기도 한

다. 그러므로 민간 수탁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나라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일반재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

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보다는 보유재산의 가치증대가 필요하며, 이 방향에서는 위탁

개발 방식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위탁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개발방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

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과 목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위탁개발이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모

두에게 유익한 공유재산 개발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

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탁개발이 어

떤 특정의 기관을 위한 개발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 개발기관 간 공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탁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일방적 책임에 대한 개선과 함

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간 공정한 경쟁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책임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그리고 “수

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여 위탁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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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 

위탁개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사업 참여 장벽과 관련된 것으로,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공유재산법｣시행령제48조의2). 사업 참여의 규제로 인해 일

반재산 개발 및 관리의 독･과점적 시장체계가 형성되고,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위탁개발사업이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재

산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이러한 위탁개발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현황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첫째, 위탁개발 참여 주체 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간 간에 발현되는 저해요인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유형은 위

탁개발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둘째, 수탁기관간의 문제 유형으로, 위탁개발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간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한다. 이러한 유형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셋째, 위탁개발과 유사 공공부문 재산개발 

사업 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유사사업에 설치된 사업 효율화 장치 중 위탁개발에 

존치되어 있지 않은 장치를 탐색하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각 유형별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불합리 요소가 생성되는 근본적 

이유는 위탁개발에 대한 현실과 괴리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

저 위탁개발의 개념 재설정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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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과 관련한 현행 관련규정은 공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 등의 체계로 되어 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위탁개발의 범위를 설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유권의 귀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영기준에서는 위탁개발의 개념 및 사업구조를 규정하고 있다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개발의 개념, 사업구조, 범위, 방법을 기초로, 

위탁개발의 개념, 사업구조, 범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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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의 가치제고 등을 도모하

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개발비용 

상환 등을 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위탁개발의 사업구

조는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

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

는 위․수탁계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개발의 범위는 “일반재산

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국한되며, 방법은 “준공됨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

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이러한 위탁개발과 관련된 규정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구조, 범위, 방

법 등인 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구조중 대행과 

관련해서, 대행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결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이는 법･제도적 개념과 현실에서의 그것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공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위탁개발의 범위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기준에서 그 범위를 공유지로 한정

하고 있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위탁개발의 범위를 건축,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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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등으로 한정할 경우, 위탁개발의 사업범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부

터 당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한 번도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마치 소유권을 되돌려 주는 용어의 사용은 혼란을 가

져올 수 있다. 

현행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개발의 의미는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에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개발방식을 의미한

다.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별도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위탁개발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주체이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

로 위탁개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간의 관계는 사업주체와 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행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행의 사전적 

의미는 “대신해주는 기관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위탁개발 방식은 수탁기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이유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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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수탁기관은 수익 및 위험부담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탁개발에 대한 운영기준의 

정의에 의할 경우, 수탁기관이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전혀 이상할 것

이 없는 사업방식이다.

실제로 위탁개발 사업이 대행방식으로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위탁개발의 수탁기관은 스스로의 판단 및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자

치단체가 주문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위탁개발 사업이 대행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탁개발의 첫 출발인 사업구조부터 전체 사업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다. 현재의 운영기준에 의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결정을 하고, 공고하여 수

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내부과정 및 법

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측면에서

는 수탁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이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

다는 점에서 대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위탁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사업

구상이 수탁가능기관의 사업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당해 공

유재산의 활용을 위탁개발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이 결정되지만, 수탁가능기관의 

사업제안 범위를 초월하여 방침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

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법적인 내부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수탁기관의 판단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업계획 내

에 포함되는 사업모델, 사업방식,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수립하고 있다. 



121

이 과정은 동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결정하는 중요 과정이다. 이 과정 

역시 수탁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계획은 수탁기관이 작성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탁기관에

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판단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셋째, 위탁개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

당자에 비해 수탁기관이 보다 전문적이며,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의사가 개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전형적인 포획이론(捕獲理論, Capture theory)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획이

론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설득해 자기들에게 유익한 각종 규

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

나 고도의 전문성을 띤 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그럴듯한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 이익집단의 의도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개발 역시 지방

자치단체의 담당자에 비해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기관

의 의사에 의한 사업수행이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민간이 보

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탁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장

점이기도 하다. 

위탁개발의 법･제도적 사업구조와 현실에서의 그것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개발 사업의 주체 간 관계가 관련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행관계일 경우, 다

시 말해 수탁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만 

따른다고 할 경우, 위탁개발 사업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대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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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수탁기관과 

사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새로운 의사를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

업은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추진될 위험성이 있다. 오히려 수탁기관의 적절한 대응

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

업구조와 현실과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

유에서, 위탁개발의 새로운 사업구조는 대행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

관이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개발의 사업범위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한정되

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째, 모법과 기준 간에 충돌이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모법에서 위탁개발의 범위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

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개발의 사업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중 모법과 운영기준 간의 충돌부분은, 모법에서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으

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영기준에서는 “공유지 개발”을 위탁개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탁개발의 사업범위를 모법은 건축에 만 한정하고 있는

데, 운영기준에서는 토지개발(공유지)까지 확장하고 있어, 양 규정 간에 충돌이 발

생하고 있다. 

둘째, 모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경우, 위탁개발사업은 건축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정리 등의 사업은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

진할 수 없게 된다. 위탁개발의 장점중 하나는 당장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인 바,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건축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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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과 운영기준 간의 충돌문제 그리고 위탁개발의 사업범위가 축소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는,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토지로까지 확대한다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법 상의 사업범위를 “일

반재산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토지개발”로 개정할 경우, 양 기준간의 

충돌문제는 물론, 위탁개발로 토지개발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토지개발을 위탁개발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토지개발 중 토지정리는 수익시설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

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수입 즉 수수료는 수익시설과 무관하게 총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

다. 따라서 수익시설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탁기관의 참여가 축소될 것이라

는 우려는 불식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개발의 방법은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위탁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이 단순히 대행하는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마치 위탁개발과정에서 소유권이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듯한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현행 규정은 소유권 변동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소

유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수탁기관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 제221조에서는 소유권의 범위에 사용･수익･처분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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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

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위탁개발의 수탁기관은 

준공 이후에 분양과 임대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소유권 전체라기보

다는 처분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개발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공과 동시에 당해 재산의 처분권만을 위탁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탁개발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탁

개발에 대한 개념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의 가치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되며 개발비용 상환 등을 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발방식”으로 정

의한다. 

둘째, 사업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수탁

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는 사업방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범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토지개발을 추가한다. 

넷째, 사업방법 중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준공과 동시에 일반재산의 처분권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로 재조정한다.

이러한 변경을 전제로 할 때, 위탁개발사업이 대행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던 다양

한 과정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

로 부담이 주어졌던 리스크의 공동관리,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과정의 변화, 수수료 

체계 재설정, 평가체계 도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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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이고, 수탁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관계로 추

진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로 인해,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

익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

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는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인식된다. 그

러나 현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그리고 “수탁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여 위탁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부담

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수

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구속을 받지 않게 되고, 이는 

방만한 위탁사업 관리를 조장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탁기관

도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는 위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시

점에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위험요인 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개발사업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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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탁기관의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

침에는 위험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위탁기관인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위탁개발 제안서에 기술된 위

험관리 부분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탁기관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되어 있다. 둘째, 매우 포괄적이며 정성적인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충

분한”, “철저한”, “신뢰성 있는”, “최소화”, “최적”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일예로, “충분한”의 경우,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

여 향후 실제 위험발생시 위탁기관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셋째, 위탁개발사업의 핵

심부분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이 부재한다. 위탁개발사업 중 총원가의 변동, 임대수

입의 변동, 공실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비용의 변동 등은 위탁개발사업의 성패

를 좌우할 핵심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책임소재를 정량화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위탁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수탁기관에게 많은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운영과 위탁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는 수탁기관에게도 일부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위탁개발사업은 사업제안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계약체결, 사업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탁기관의 위험관리 부분을 사업제안서에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제안서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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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도 위험부담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위험부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심사 항목 중 위험관리 부분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제

안서를 기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음에도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 간에 위험관리

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이를 통해 위탁

개발사업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책임 사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탁기관은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제안서와 계획서에

는 위탁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당초 사업

자를 선정할 때 제출했던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사업의 제안서와 계획서 간에는, 건축원가, 연면적, 용적률, 투입재원, 

수익산출기준, 공실율, 위탁기간 종료 후 귀속재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양자 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경은 수탁자

가 유리한 방향에서 산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효

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변경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은 수탁자의 몫이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수탁자가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

관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과정별 위험 발생 요

인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미

래 예측의 오차범위 초과 시 책임을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비용중 총건축원가는 개발보수 및 수수료와 연계

(총건축원가의 4.2%)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위탁개발 비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개발 비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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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차입금 금리와 실제 조달 금리와의 차이, 계획에 적시된 공

실률과 실제 공실률,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처리, 조기상환할 경우의 이자 처리 

등이 있다. 그 밖에 적어도 미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

탁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수탁기관의 책임 내용으로 사전에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험관리 

대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 이유 및 대처방안 

등을 적시토록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미래 예

측의 오차범위 초과 시 책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항목으로는 총 

건축비, 임대료, 예상수익,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규모 등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임대료

와 운영비를 지급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 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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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과 다르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사전에 약

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활용은 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중 

전체 사업비 및 위탁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건축원가인 점을 고려하

여, 총 건축원가가 10% 이상 변동되었을 때, 10%를 초과하는 건축원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8). 그리고 

공동책임 부분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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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의 사업추진과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등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내부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 기

본계획 수립까지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충분한 검토

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체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과정에서 새

로운 의견개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이미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절차 이행 과정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도 기 결정된 사업

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사업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라도 변경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사업자 선정 

이후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132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이전에 충분한 시간

적 여유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자 선정, 수탁자와의 계약 그리고 사업계

획 승인 간의 시간적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제안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

업방식 모두 사업자 공고 이후 제안서를 평가하고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

니라 협상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BTL방식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내부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과 실시계획의 승

인단계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BTO사업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탁개발의 경우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사업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민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

약 체결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는 동 사업의 착공 바로 이전에 하도록 하

여, 기본계획과 승인 사이에서 개진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여

유를 두고 있다. 



133

위탁개발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현

행의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수탁협상대상자 선정과정으로 변경하고, 실제 수탁기

관 계약체결 직전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절차는 살펴보면, 첫째,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협상대상자 

모집공고로 변경한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이 아닌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셋째, 현

행과 동일하게 법정 내부절차를 진행한다. 넷째, 법정 내부절차가 완료된 이후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 다섯째,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된 이후,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계

획을 승인한다.

이러한 절차로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법정 내부절차과정에서 개진되

는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데 용이하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될 수 있어, 신중한 위탁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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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으로 변경하고, 내부절차가 완

료된 이후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우려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수탁기관

의 입장에서 인식할 때, 현재보다 저하된 위상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수탁기관이 지나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즉,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업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수탁기관

과 위탁개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만 총 건축원가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절차 과정 중 사업변경과 관련한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수탁기관의 위상 저하에 대한 법적 다툼 문제는, 

공유재산 개발의 타 사업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

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공유재산 운

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공유재산법 시행령 수준으로 격상하여 규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탁기관이 지나치게 불리한 입

장에 처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문제는, 현재에도 

위탁개발의 최종 사업승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

자 지정에서 협상대상자 지정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더 많은 요구를 하

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현행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은 수탁기

관 모집 공고 이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비용을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

로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으로 변경된다면,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부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위탁개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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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계약해지의 경우지

만 “해지일까지 발생한 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운영기준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변경 또는 취소될 경

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협상대상기관 모집공고 

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위탁개발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건기

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총 3번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지방재정법｣

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

다(제37조).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

는 건설공사를 대상(시행령 제81조)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

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입지분석(시설물의 위치, 특성, 규모, 파급효

과 등), 건축타당성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의 검토), 규모 및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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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설물의 규모와 기본설계 등), 재정영향 및 사업조달 재원 분석, 시설관리운

영방안에 대한 분석이다.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

황자료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 산정, 편익추정, 종합분석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기법｣ 타당성 조사는 3개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6개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만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더불어 기본계획 

검토에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항목

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각 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의 중복과정 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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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

성 조사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공

사에 대해서 만 실시하기 때문에 절차상, 목적상 차이가 있다. 이중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사업주체 와 조사대상 사

업에 따라 중복되거나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사업주체가 지방

자치단체일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9).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대상은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100억 원∼200억 원 이상 사업이라

는 점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타당성 과정이 중복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위탁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건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의 목적 및 조사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목적에서, 지방재정법에 의

한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인 반면,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 두 

번째, 조사시점의 경우,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 이전에 그리고 건기법은 기본설계 

이전에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건기법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조사의 목적과 과정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산관련 부처에서는 지방재정법 하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

였다 하더라도 건기법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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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따라서 각 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하나의 조사로 다

른 조사를 갈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만, 유사한 두 제도에 의해 위

탁개발의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요시간, 예산 그리

고 행정인력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인해 시간과 비

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타당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대안 1)과 두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 및 존립 이유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대안 2)을 고려할 수 있다

대안 1은 예산편성 이전(지방재정법)과 기본설계 이전(건기법)에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어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조사를 동시에 추진하

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사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지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 조사결과가 다를 때의 처리문제 그리고 각 조사

에 필요한 기본서류의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139

대안 2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이고,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은 사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착안하

여, 조사시점을 구분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사업이 투자심사과정에서 추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한하여,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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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의 경우,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건

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 제도의 조사대상이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두 과정을 모두 소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양 제도로 인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은 두 조사를 통합하

여 하나의 과정으로 이행하는 것이지만, 제도의 존립 목적 및 추진시기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

한 제약요건 하에서, 가능한 시간과 비용을 점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바, 

제1안의 경우 절감효과에 비해 조사주체 및 조사목적 등에 비추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유사한 과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반면에 제2안의 경우, 현실을 크게 변경할 수는 없

지만,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위탁개발의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제2안의 절차에 의

해 양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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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

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반면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

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민간기업도 참여가 가능하

도록 열어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19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간 참여기관을 차별화

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일반재산 개발 및 관리의 독･과점적 시장체

계로 인해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민투사업의 경우

에도 참여기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관의 제

한은 위탁개발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인식된다. 

다만, 위탁개발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모두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참여 주체의 제한은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

기 위한 조치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탁개발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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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개발에 참여기관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업의 공공성,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그리고 낮은 수수료율이 논거로 적용될 수는 있다. 공공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이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공유재산의 개발

은 관련법, 관련조직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경우, 민간재산 개

발에 비해 수습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나타날 수 있어 참여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

다. 낮은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위탁개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참여를 희

망하는 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거에 대하여, 먼저 공공성 측면을 살펴보면,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

체의 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

한 공공성이 위탁개발의 참여기관에 대한 논거로써 작용하는 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 다만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

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내의 공동선(김향자, 2004)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참여자의 희생 및 양보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① 제한된 참여자가, ② 대행방식

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③ 책임을 지지 않고 ④ 사전에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탁개발 방식은 기회의 균등, 수탁기관의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관

점에서, 행정재산에는 참여기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행정재산에는 

공공성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사업 완성의 담보 측면에서, 이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능력, 전문성 등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위탁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탁

기관의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그



144

러므로 참여희망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사전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세 번째,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논거와 

관련하여, 현재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탁개발의 수수료율이 

타 사업방식에 비해 우려할 만하게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로 판단

된다. 일예로, BTO-a의 수익률이 4-5%로 위탁개발과 유사하며, 게다가 손실이 발생

하면 민간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탁개발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

조이다. 따라서 위탁개발의 수수료율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수수료율로 인해 참여기관이 적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전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는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에 참여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하게 “특별한 기

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참여기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위탁개발 및 관리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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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사업은 개발에 중심이 있으므로, 위탁개발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위탁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단을 고려할 수 있다. 공단

의 경우 시설관리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위탁관리는 지방공단을 참여시킬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

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해서는 현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

준 및 점수를 차별화할 경우 특정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표 3-1>에서와 같이 사업제안서의 평가표는 2016년 8월 변경을 통해, 과거에 비

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 공유재산 운영지침(2015년 9월)의 평가기준은 수탁

기관 선정 및 심사평가체계는 기술･지식(10점), 유사업무 수행실적(20점), 위탁개발

능력(30점), 위탁개발 계획(4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지침은 2016년 8월 변경되었다. 변경된 평가표는 기술･지식능력 평가 (5점), 

유사업무 수행실적 (15점), 위탁개발 능력 (20점), 위탁개발 계획(40점), 위탁개발추

진 적정성(20점) 등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평가표는 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계획 및 위험관리 분야의 점수를 상향조정 했으며, 과거에는 존치되지 않

았던 정성평가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평가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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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평

가된다.

2016년 8월 수탁기관 평가표(공유재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계획 중심으로 평

가체계를 개선하였으나, 현재 기준 역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견된다. 

첫째, 유사업무의 수행실적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업무 

수행실적은 기존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재산 개발실적의 경우 ‘국･

공유재산 위탁개발 실적 및 이와 유사한 토지･건물 개발 실적’으로 정하고 있어 소

극적으로 평가할 경우 위탁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한 개

의 기관만이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동 점수를 1개 기관에만 부여하

게 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실적은 총 22건이나, 위탁개발이 가능한 

기관 중 한 기관이 모든 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동 평가항목의 점수

는 어느 한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위탁개발 능력 중 수행능력(8점)과 자금조달 능력(12점)은 실질적으로 중복

평가 항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조달 능력도 일종의 수행능력이라는 점

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각 8점, 12점씩 20점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

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지식 능력평가(5점)도 결국 위탁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능력이라고 판단된다. 이 평가요소는 명백하게 중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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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의 평가라는 점에서 점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넷째, 위험관리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 위탁개발사업의 기본 구조가 수탁기관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수탁기관의 방만한 사업추진을 최

소화하고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계획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위탁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평가체계로 인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동 평가표는 2016년 

8월에 개정되어 실제 적용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대상

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평가기준 및 점수의 개선은 실제 적용된 사례를 통해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문제로 예견되

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범적 수준에서 미시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인식 하

에서, 평가기준의 개선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당해 사업의 계획이 평가의 중심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에 공정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첫째, 유사사업의 실적 및 경험은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

가기준으로 존치하되 그 비중을 하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유사업무 수행실적 점수

를 현재의 15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산관리 실적 2점, 개발실적 3점을 부

여한다. 둘째, 유사중복 평가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평가요소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기술지식 능력평가(5점)를 삭제하고, 수행능력의 배점을 5점으로 하향조

정한다. 셋째, 위험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계획 항목을 신설

하고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20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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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사업은 “대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행방식의 기본개념은 지방자

치단체가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단순히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안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책임소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수탁기관은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도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

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산에 대한 타 사업의 개발방식과 비교를 통해 위탁개발방식에도 

평가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할 경우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의 민간참여 개발 규정과 민투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민간참여 개발을 선정한 이유는, 민간참여 개발

의 경우, 아직 실제로 시행된 경험이 없는 재산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대상과 참여기관 측면에서 위탁개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타 사업과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민투법 상의 민간투자사업

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정), 제안서 평가 및 실시협약 단계, 시공

단계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 등 4단계의 평가가 설계되어 있다(한국개발연구

원, 2014). 이중 사업계획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정), 제안서 평가 및 실시협약 단계 

등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과정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위탁개발과 유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공단계,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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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착수된 이후 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 위탁개발 방식에는 없는 

평가제도이다. 다시 말해, 시공단계에서는 실시협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시공과정에서 민원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와 시공 중 품질관리활동의 적정성, 준공 확인활동의 적정성, 공사비용의 적정성 등

을 평가하고 있다(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평가지원단, 2010).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사

항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위탁개발에만 제외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민간참여 개발의 경우, ｢국유재산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법｣에는 도

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동 개발방식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 국유재산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

산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유재산

법｣제59조의 2).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민간참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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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경우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부실 등에 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9조의 4). 뿐만 아

니라, 민간참여개발의 경우, 민간참여개발에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9조의5).

민투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부합

요건을 평가하며,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부합요건 외에, 민간이 

제안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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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VFM(Value for money)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 

조사는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경우

(PFI) 중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VFM분석은 크게 

타당성 분석과 민간제안 적격성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중 타당성 분석은 제안

된 민간제안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

여 해당 투자사업이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

정이다. 민간제안 적격성 분석은 해당 사업이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민간투

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PFI)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수행하는 것(PSC)보다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거나 제3자 제안공고가 공고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사업

계획서의 평가가 진행된다.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바, 1단계에서는 설계능력, 시

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 등 

평가한다.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총점 1,000점 만점이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

균하는 종합평점상식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총점이 특정 점수(예) 700~800점) 미

만일 경우 평가순위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평가요소의 세부 

항목별 평가는 수(90%~100%), 우(75%~90% 미만), 미(60%~75% 미만), 양(45%~60% 

미만), 가(45%미만)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출자자에 대한 평가는 지분율에 

따라 배점한 후 가중 평균하고, 실적관련 평가는 1년차 3, 2년차 2, 3년차 1 등과 같

이 최근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수행한 후에 대상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사업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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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사업의 지정)에서의 평가와 제안서 평가 및 실시협약 단계의 평가가 분리

된다. 반면에,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정) 시의 

평가와 제안서 평가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사업계획단계)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제안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만일 타 사업자의 제안이 있다면 다른 제안서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타 사업자의 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안서를 확정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이 완료된다.

시공단계에서는 실시협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시공과정에서 

민원 등에 의한 설계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변동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한다. 시공 중 품질관리활동의 적정성, 준공 확인활동의 적정성, 공사비용의 적정성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평가지원단, 2010)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후 평

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부지급금 조

정하고,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서 대상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시설의 유용성, 안정성 및 내구성, 서

비스 만족도 등의 다양한 성과점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행

사항 평가를 시행하는데 그 성과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기 모니터링은 

주무관청은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시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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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한다. 수시 모니터링은 정

기 모니터링 이외에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

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한다. 설명요구 및 입회도 요구하게 되는

데, 이는 사업자에게 사전통지 후 설명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활용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인 유용성, 안정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사후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정부지급금이 특

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도 운영 초기 10년까지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국유재산법｣의 민간참여방식과 ｢민투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손해를 발생하였거나, 평가결과가 저조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민간참여 방식)하

거나 패널티를 부과(민투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평가 

및 손해보상과 관련한 제재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소극

적 대응, 성과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유인 부족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 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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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없기 때문에, 타 자

치단체가 이를 활용하고자 해도 정보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위탁개

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위험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민간참여 개발 또는 민투사업과 유사한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유재산법의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아직 사업추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민투사업의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BTL의 경우, 시설의 유용성, 안정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

가하며, 전문적, 객관적 평가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대료 지급액 및 운영비 지급액 등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의 차감에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대료 지급 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차

감토록 하고 있다. 한편, 운영비지급분은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BTL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과정에 대한 평가는 건축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감리

과정 및 최종사업비 산출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개

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전적

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서 대상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인체

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개발의 과정 및 결과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타 자치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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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 실

사를 통해 평가(사업 결과의 종합평가)하는 방법(1안)과 위탁개발 주요 결과를 전부 

혹은 일부를 공시(평가결과 공시)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2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1안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제2안은 위탁개발 주요 결과를 전부 혹은 일부를 공시(평가결과 공시)함으로써 다

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안의 경우, 공유재

산 위탁개발을 평가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 내

용들을 필요한 일정 시점에서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지방재

정법｣제68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을 준용하여 공시 형식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1안은 공유재산법제43조의3에 정의된 모든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대상으

로, 평가주체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동 위

원회는 위탁개발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목적 및 성격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투사업의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평가결과를 주요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시점은 위탁개발 사업 전 과정 중, 한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의 과정이 종료되어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발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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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할 때, 위탁개발사업의 평가시점은 건축완료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과정은 사업방식(분양형과 임대형)에 따라서 달리 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형의 경우, 건축완료 시점 그리고 사업종료(분양

완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임대형의 경우에는 건축완료 시

점 그리고 이후 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는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분류하고,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은 전체 현황뿐만 아니라 추진방식

별, 대상시설별, 연도별, 추진주체별, 발주방식별, 추진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투자비, 운영기간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정책결정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환류과정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

후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평가 방법으로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방법을 활용하되, 서면조사는 사업시행자

의 7개 관리요소(시공･비용･수입(분양수입 포함)･운영･자금재조달･이용자만족도･경

영성과)와 4개 추진단계(사업계획단계, 고시 및 협약 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로 

나누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는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 중 사업비 규

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과업대상지역(수도권 및 비수도권) 등을 고려하여 선정･조

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현장 및 서면조사는 단계별로 추진

하지만, 사업계획단계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고

시 및 협약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실시협약의 적정성, 시공단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및 시공관리의 적정성,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준비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관리･운영 단계: 서비스질의 제고 및 운영비용의 절감 정도, 운영성과 모니터링

의 효율성, 분쟁 해결의 합리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평가 결과 활용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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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평가단

보다는 수탁기관 담당자가 직접작성하고 위탁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해도 무

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대상은 제1안과 동일하게 모든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시점은 제1안과 동일하게 위탁개발 사업 전 

과정 중, 한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개내용은 기본적으

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상된 사업과 공개 시점에서의 사업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

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사업계획서 상 공시 대

상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측한 지표로는 

예상임대료, 예상시설수입, 예상공실률, 예상전환율, 예상공실률, 그리고 예상물가상

승률 등을 공시함으로써 당시 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때 적정한 예측을 하였는지

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이들 지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B/C ratio) 결과치, 총건축원가, 그리고 총금융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합의한 수수료(개발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위탁운

영관리수수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수수료 체계에 대한 평가가 가능토록 할 필

요가 있다. 

사업종료 후에 발생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서의 사업성과가 제대

로 이행되었는지 비교 공개가 필요한 바, 이에는 현재 수임중인 임대료, 시설수입, 

총공사비, 공시 시점의 공실률, 물가상승률, 실제금융비용을 공시하여 사업계획서에

서 계획과 실제 사업 구조와의 차이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개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겪고 있는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

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

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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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제안한 사업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내용 공개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이 위탁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고, 

향후 사업 및 수탁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수행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개발 방식에는 평가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투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체계(1안)와 단순히 결과만을 

공개(2안)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간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그리고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1안은 평가결과를 수수료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개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의 위축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2안

은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는 있

으나, 사업에 결과에 따른 위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양 대안은 모두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강력

한 평가를 추진할 경우, 위탁개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2

안을 현실화하고, 점차 1안으로 확대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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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이 작금의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유용한 

개발방식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타나는 제반 문

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

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유재산법｣제43조의3). 수탁기관이 개발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에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

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법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서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안전행정부, 2013). 이러한 위탁개발은 재정부담의 

세대별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 역량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개발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탁개발 방식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

한다는 인식에 매몰되어 있어,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면 된다는 

소극적 행태가 발현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

용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발견

된다. 이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수탁기관의 소극적 사업추진을 방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탁개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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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일방적 책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

는 기관 간 공정한 경쟁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위탁개발

과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개발을 추진하는데 주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본 연구는 위탁개발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현황분석 등을 토대로 위탁개발의 

사업체계, 참여주체, 수탁기관 간 그리고 공공부문의 타 사업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위탁개발 참여 주체 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간 간에 발현되는 저해요인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위탁개발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둘째, 수탁기관간의 문제 유형으로, 위탁개발사

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간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유

형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셋째, 위탁개발과 유사 공공부문 재산

개발 사업 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유사사업에 설치된 사업 효율화 장치 중 위탁개

발에 존치되어 있지 않은 장치를 탐색하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넷째, 이러한 

각 유형별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불합리 요소가 생성되는 근본적 이유는 위

탁개발에 대한 현실과 괴리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위탁개

발의 개념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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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의 사업체계와 관련하여, 사업구조, 범위, 방법 등은 현실과 괴리된 개념

체계로 정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업구조는 법･제도적 사업구조와 현실에서의 그

것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개발 사업의 주체 간 관계가 관련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행관계일 경우, 위탁개발 사업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으

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위탁개발의 사업범위는 모법과 기준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탁개발의 범위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개발

의 사업범위가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개발의 방법은 “준공과 동시

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개발 과정 

중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이 단순히 대행하는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에도 마치 위탁개발과정에서 소유권이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되

고, 개발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듯한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체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바, 사업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업범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토지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방법 중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준

공과 동시에 일반재산의 처분권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경을 전제로 할 때, 위탁개발사업이 대행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던 다양

한 과정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

로 부담이 주어졌던 리스크의 공동관리,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과정의 변화, 수수료 

체계 재설정, 평가체계 도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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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이고, 수탁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관계로 추

진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로 인해,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

익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게다가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구속을 받지 않게 되고, 이

는 방만한 위탁사업 관리를 조장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탁기

관도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에 책임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기관은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수탁

기관은 사업제안서와 이후의 과정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

거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과정별 위험 발생 요

인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미

래 예측의 오차범위 초과 시 책임을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비용중 총건축원가는 개발보수 및 수수료와 연계

(총건축원가의 4.2%)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외

에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위탁개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개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차입금 금리와 실제 조달 금리와의 차이, 계획에 적시된 공실률

과 실제 공실률,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처리, 조기상환할 경우의 이자 처리 등

이 있다. 그 밖에 적어도 미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

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는 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총 건축원가가 10% 이상 변동

되었을 때, 10%를 초과하는 건축원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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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책임 부분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위탁개발의 사업추진과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등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내부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내

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체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의견개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미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절차 이행 과정 중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도 기 결정된 사업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업자 변경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라도 변경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

이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선정 이후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자 선정, 수

탁자와의 계약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간의 시간적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행의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수탁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으로 변경하고, 실제 수탁기관 계약체결 직전에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절차는 살펴보면, 첫째,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협상대상자 모집공고로 

변경한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이 아닌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셋째, 현행과 동일하게 

법정 내부절차를 진행한다. 넷째, 법정 내부절차가 완료된 이후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 다섯째,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된 이후,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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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법정 내부절차과정에서 개진되는 의견

을 사업에 반영하는데 용이하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될 수 있어, 신중한 위탁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위탁개발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건기

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총 3번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기법｣ 타당성 조사는 3개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6개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만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더불어 기본계획 

검토에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항목

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 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각 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의 중복과정 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근거이다.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

성 조사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공

사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절차상, 목적상 차이가 있다. 이중 지방재정법에 의

한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사업주체와 조사대상 사업에 

따라 중복되거나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복문제는 지방재정법과 ｢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양 제도로 인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은 두 조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이

행하는 것이지만, 제도의 존립 목적 및 추진 시기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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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요건 하에서, 

가능한 시간과 비용을 점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바, 두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 및 존립 이유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이고,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은 사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착안

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사업이 투자심사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한하여, 

건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현

실을 크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위탁개발의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

체의 수용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양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현행 법령에는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

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개발에 참여기관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업의 공공성, 완료할 수 있는 능

력의 보유 그리고 낮은 수수료율이 논거로 적용될 수는 있다. 공공성을 제기하는 이

유는 공유재산이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

문이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공유재산의 개발은 

관련법, 관련조직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경우, 민간재산 개발에 

비해 수습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나타날 수 있어 참여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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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위탁개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

는 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거에 대하여, 공공성 측면은, 현행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① 제한

된 참여자가, ② 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③ 책임을 지지 않고 ④ 사전에 확

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탁개발 방식은 

기회의 균등, 수탁기관의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주장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사업 완성의 담보 측면은, 현행 위탁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 수탁기관의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여희망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사전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

에 여러 기관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논거와 관련하여, 현재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수수료율로 인해 참여기관이 적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전

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에 참여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하게 “특별한 기

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참여기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

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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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위탁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평가체계로 인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및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해서는 현행 지침을 준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16년 8월 변경되었다. 변경된 평가표는 기술･지

식능력 평가 (5점), 유사업무 수행실적 (15점), 위탁개발 능력 (20점), 위탁개발 계획

(40점), 위탁개발추진 적정성(20점) 등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평가표는 실적에 대

한 평가점수를 하향조정하고 계획 및 위험관리 분야의 점수를 상향조정 했으며, 과

거에는 존치되지 않았던 정성평가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평가표는 이전과 비

교했을 때, 능력 및 계획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8월 수탁기관 평가표(공유재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계획 중심으로 평

가체계를 개선하였으나, 현재 기준 역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위탁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평가체계로 인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사사업의 실적 및 경험은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가기준으로 존치하되 그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유사중복 평가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평가요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위험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계획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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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사업은 “대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행방식의 기본개념은 지방자

치단체가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단순히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안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책임소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수탁기관은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도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

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산에 대한 타사업의 개발방식과 비교를 통해 위탁개발방식에도 

평가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할 경우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유재산법｣ 상의 민간참여 개발 및 ｢민투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두 사업방식 모두 사업계획단계(민자투자사업의 지

정), 제안서 평가 및 실시협약 단계, 시공단계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단계 등 4단

계의 평가가 설계되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4). 이러한 평가체계를 위탁개발에

만 제외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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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방식에는 평가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투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체계와 단순히 결과만을 공

개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간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방법, 평가

기준 그리고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검토결과, 양 대안은 모두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처음부터 지나

치게 강력한 평가를 추진할 경우, 위탁개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

적으로는 공개방안을 현실화하고, 점차 확대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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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How to Improve Efficiency in Consignment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These days, the consensus is that employ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propert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roo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nsignment development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can secure mor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consignment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There are several ways to promote such improvement. Firs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structure of consignment development, consignees participate in almost the entire process of 

consignment development in reality. In proportion to their benefits, they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by sharing more risk. In addition, the original definition of consignment 

development contains “acting” for their consignor. However, in reality, consignees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ignor and consignees can be revised.

Second, the ranges of consignment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differ from the law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y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these should be reconciled to prevent consignment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from causing some conflicts. 

Third, a more precise system is necessary in which consignees are designated after all internal 

processes are complete, with the commission structure revised accordingly. For example, the 

current consignment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designates the final 

consignee just after reviewing the project proposal. In this case, the local government cannot 

substitute consignees for others even though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development. Thus, 

it is necessary for a local government to have enough time to choose the right consigne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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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The final step in realizing efficiency in the consignment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lies in making the best use of experts in the private sector. The current system 

can entitle only several institutes, such as KAMCO, LH, and other public corporations, as 

consignees.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more participants to compete fairly, the current 

limitation should be revised. Moreover, when a local government chooses consignees, it should 

consider the project plan more instead of project experience and ability to perform the 

consignment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It can result in more 

institutes participating even if they do not have enough experience in such projects. In the end, 

local government may have a consignee pool and make the current system fairer.


